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23] <개정 2020. 11. 27.>

위임업무 보고사항(제107조제1항 관련)

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

1.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수질오

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, 폐수배출시

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

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2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

 (변경허가) 현황

수시 허가(변경허가) 

후 10일 이내

시·도지사

3.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4.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·지도단

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5. 폐수위탁·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

처리실적

연 1회 다음 해 1월 15

일까지

시·도지사

6. 환경기술인의 자격별·업종별 현

황

연 1회 다음 해 1월 15

일까지

시·도지사

7. 배출업소의 지도·점검 및 행정처

분 실적

연 4회 매분기 종료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8.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

15일까지

시·도지사, 

유역환경청장, 

지방환경청장

9.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

분 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, 

유역환경청장, 

지방환경청장

10.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

고 발생 및 조치사항

수시 사고발생시 시·도지사, 

유역환경청장, 

지방환경청장

11. 과징금 부과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0일 이내

시·도지사

12.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

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0일 이내

시·도지사

13.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

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

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유역환경청장, 

지방환경청장

14. 골프장 맹·고독성 농약 사용 여

부 확인 결과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0일 이내

시·도지사

15.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유역환경청장

지방환경청장
16.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유역환경청장

지방환경청장



17.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

정처분 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시·도지사

유역환경청장

지방환경청장
18.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

록 ·변경등록, 관리대행능력 평

가·공시 및 행정처분 현황

연 1회 다음 해 1월 15

일까지

유역환경청장,

지방환경청장

19. 수생태계 복원계획(변경계획) 수

립·승인 및 시행계획(변경계획) 

협의 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유역환경청장,

지방환경청장

20.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(변경계

획) 협의 현황

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

15일 이내

유역환경청장,

지방환경청장


